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22.>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流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

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

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